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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기업)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분

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은 비용지

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중앙부처의 계획변경,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추진절차기간 과

다 소요 등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이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을 좀 더 정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자가 집행

하는 민간보조 사업 및 지자체보조 사업과 비교를 하면,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제3자가 집행하는 사업

과 달리 사전절차 미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주체에 따라 집

행부진원인이 달라지므로, 사업의 집행주체를 결정할 때나 실제 집행을 할 때 집행부진원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재정사업자율평가, 정책집행주체, 집행부진원인

Ⅰ. 서론

1970년  Pressman과 Wildavsky의 ꡔ집행(Implementation)ꡕ이라는 서 출간이후 실패사례를 

심으로 정책실패의 원인을 집행단계에서 찾는 제1세  집행연구, 원인들 간 계를 토 로 이

론모형을 구축하고자 한 제2세  집행연구, 다수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략을 목한 제3세

 집행연구의 주창까지 한동안 집행에 한 심은 지나칠 정도로 과다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 집행에 한 학문  심은 속도로 약화되었고 정책집행은 지나간 이슈(yester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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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로 보 다(Hill & Hupe, 2008).1) 특히 1990년  신공공 리론의 등장으로 결과 주의 성과

리가 강조됨에 따라 실무에서도 집행에 한 심이 다소 어든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정

책집행은 그 겉모습을 달리하고 있을 뿐,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도 여 히 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제3세  집행연구의 주창 이후, 다양한 정책집행연구 는 겉모습을 달리한 집행연구가 무수

히 많이 등장하 다. 그러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여 히 단일 사례 는 소수 사례의 집행

실패원인을 밝히거나 합한 결정/집행구조를 밝히는데 치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다수 사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유형별/정책도구별/집행주체별 집행실패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제3세  

집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앙부처의 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재정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집행부진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정책집행주체

(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따라 집행부진 실태  원인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4) 다만, 세 개 집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경우 이미 선행연구가 있으므로,5) 

본 연구에서는 앙부처가 직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에만 을 맞춘다. 즉, 앙부처가 사업

의 결정  집행을 담당하는 700여개 재정사업의 집행부진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고찰하고

자 한다. 이후 이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집행주체(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에 따라 집행부진 실태의 차이가 있는지 검하고 각 집행주체별로 주요(critical) 집행부

진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앙부처가 직  집행을 담당할 때 발생하는 집행부진원인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 기존 연구결과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론발 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정책집행주체에 따른 집행부진 실태  원인을 밝힘으로써 제3세  집행

연구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연구를 활용해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무엇인지를 사 에 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집행 

부진 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의의가 있다.

1) deLeon(1999)은 집행연구가 어떤 합의된 이론도 만들지 못하 다고 비 하면서, 결국 집행연구가 막다른 골목

(dead-end)에 와 있다고 비 하 고, 실제 O‘Toole(2000)도 집행을 명시하고 있는 연구의 수가 어들었다는 

것을 지 하 다.
2) 물론 신공공 리론에서 이야기하는 결과 주(outcome-based)의 성과 리가 집행을 경시하고 결과(outcome)만

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부 실무에 용하는데 있어 다소 오해가 발생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겉모습이 달라진 정책집행 연구의 로는 거버 스 연구에서 주로 하는 네트워크 리에 한 분석, 성과 리 

연구에서 심을 기울이는 활동(activity)에 한 연구, 정책도구(policy tool)에 한 연구 등이 있다. 실무차원

에서 정책집행에 한 심의 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과정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결과 주의 성과 리 도입 기에 성과지표/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 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재정

성과목표 리제도를 도입하 으나,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만으로는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없다는 에서 

2005년에 계획, 집행, 성과를 종합 으로 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 다. 
4) 앙부처의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일부는 앙부처(second-party)가 직  수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재원은 앙부처가 는 앙부처와 제3자(지자체/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실제 집행은 제3자(지자

체/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윤기웅･공동성(2012)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경우 윤기웅 외(2013)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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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정책집행연구의 흐름

1950년  Harold Lasswell(1951)이 정책학(policy sciences)의 필요성을 주창한 이후 이와 련

된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등장하 다. 특히, 1970년  부터 정책집행에 한 심이 증 된 이

후 1980년  후반까지 무수히 많은 집행연구를 산출하면서 그 성기를 렸다. 이러한 정책집

행연구는 흔히 단일사례연구로 특징되는 1세  연구, 하향 (top-down) 근법과 상향

(bottom-up) 근법으로 일컬어지는 2세  연구, 마지막으로 다수사례연구  통계  근법으로 

표되는 3세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Goggin, 1986; O’Toole, 2000; Winter, 2007).

Pressman과 Wildavsky(1973)의 연구를 비롯한 기 연구들은 주로 정책집행 실패사례에 을 

맞춰 실패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주로 심을 두었다. 이러한 1세  연구는 탐색 ･귀납  연

구로서 다양한 원인 변수들을 도출하는 등 이론개발의 토 를 마련하는데 성공하 지만(Winter, 

2007), 단일( 는 소수) 사례연구의 한계로 일반화된 이론을 구축하는데 실패하 다(deLeon, 1999). 

이러한 사례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변수들 간 계를 규명하는 이론모형의 개발을 목 으

로 하는 2세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론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하향

(top-down) 근법과 상향 (bottom-up) 근법이 충돌하 다. 하향  근법을 강조하는 연구자

들(Van Meter & Van Horn, 1975; Mazmanian & Sabatier, 1983 & 1989)은 집행담당자  상 

집단의 활동들과 정책결정에서 의도한 목표 간 일치 정도(목표 순응도: goal compliance)를 집행

의 요 요소로 보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 다. 한 그들은 정책설계자를 핵심

행 자로 규정하고 심부(central level)에서 다 질 수 있는 요인들에 한 정책설계자들의 

심을 강조하면서 일반화된 정책권고안을 만드는데 치 하 다(Matland, 1995). 반면, 상향  

근법을 강조하는 연구자들(Lipsky, 1980; Hjern & Hull, 1982)은 일선집행자들(front-line staff)이 

정책 집행에 미치는 향력을 강조하 다. 즉, 그들은 집행과정에서의 행 자들의 목 , 략, 활

동, 상호작용에 한 이해가 집행을 이해하는데 필수라고 주장하 다.

두 근법 간 논쟁은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1980년  후반부터 두 근법을 통합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Elmore(1985)는 진  추 (forward mapping: 하향  근에 해

당)과 역진  추 (backward mapping: 상향  근에 해당) 개념을 활용해서 두 추 방식을 모

두 고려할 때 정책집행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후 Sabatier(1986)는 상향  

근법과 하향  근법을 통합한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제시하 다. 한

편, 일부학자들은 두 가지 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법이 

한지를 찾는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다. 특히 Matland(1995)는 보다 포 이고 효과 인 

집행 모형을 개발하기 해서는,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의 모호

성(ambiguity) 정도와 상충성(conflict) 정도에 따른 상황 합 모형(contingency model)을 제시하

다. 

이와는 별도로 Goggin(1986)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3세  연구의 필요성을 주창하 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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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연구들이 “소수 사례에 기 한 무 많은 변수의 도출(too few cases/too many variables)”

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 하면서(1986: 342),6) 이를 극복하기 해 제3세  연구 략으로 

사례의 추가, 핵심변수의 규명, 보다 합한 사례의 선택, 소수사례연구와 다수사례연구의 결합, 

실험방법과 실험방법의 결합 등을 권고하 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

책집행에 한 학문  심은 약화되기 시작하 고, 그 결과 한 때 무수히 많은 논문을 산출했

던 집행은 지나간 이슈(yesterday’s issue)로 보 다(Hill & Hupe, 2008).7)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정책집행연구는 그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 히 다양한 분야에

서 요하게 다 지고 있다(Saetren, 2005). 를 들어, 1990년  신공공 리론의 향을 받아 유

행한 성과 리 연구에서도 정책집행은 활동(activity)의 개념으로 표 되었을 뿐 요한 문제로 

다 지고 있었다(Barett, 2004). 한 1990년  후반부터 유행한 거버 스 패러다임에서도 정책

집행은 네트워크 리(network management)라는 측면에서 요한 연구주제로 다 지고 있다

(O’Toole, 2000; Hill & Hupe, 2008). 그리고 정책단계모형(stage model)의 안  모델로서 제시

되었던 다양한 정책과정 모형( : 옹호연합모형, 제도분석모형 등) 속에서 정책집행 모형을 엿볼 

수 있다(Sabatier, 2007). 

한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다소 늦은 1990년 부터 정책집행연구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

작하 다. 한국의 정책집행 연구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성패요인을 찾는 사례연구에서 이론  

모형의 개발, 이론  모형의 검증  핵심변수 도출이라는 순차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동시다

발  는 산발 으로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에 한 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 사례연구로는 의약분업정책 집행의 정치  제약을 분석한 최성모･송병주(1992)의 

연구를 시작으로, 핵폐기장 정책에서의 주민 항의 원인을 분석한 김길수(1997; 2004)의 연구, 

토지공개념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들의 극복과정  그 효과에 한 분석을 한 정

희남(1994)의 연구, 의약분업 정책의 정책변질(정책어그러짐)로 인한 정책실패 상을 다룬 안

병철(2002)의 연구, 장애인고용정책의 정책변동  집행과정을 분석한 평･이곤수(2002)의 

연구, 제주해군기지의 입지갈등의 원인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은재호 외(2011)의 연

구, 새 주소 사업의 정책집행 향요인을 분석한 이규환･한형교(2012)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서구 국가들의 1세  집행연구가 주로 실패사례를 그 상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

로, 소수( : 정희남, 1994)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실패사례를 분석 상으로 삼고 실패의 원인

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을 두고 있다. 둘째, 비교사례연구로는 김창수(2000)의 연구, 모창

환･조창 (2008)의 연구, 백승기(2010)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왜 성공사례는 실패사례에 비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셋째, 

이론모형 개발  검증연구로는 박 국(1995)의 연구, 김호균(2006)의 연구, 주동근(2009)의 연

6) O’Toole(1986)은 당시 100편이상의 집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집행에 향을 미치는 300개 이상의 핵심변수(key 

variables)가 있음을 발견하고, 더 이상의 핵심변수를 찾기보다는 구조(structure)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7) deLeon(1999)은 집행연구가 어떤 합의된 이론도 만들지 못하 다고 비 하면서, 결국 집행연구가 막다른 골목

(dead-end)에 와 있다고 비 하 고, 실제 O‘Toole(2000)도 집행을 명시하고 있는 연구의 수가 어들었다는 

것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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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경복 외(2012)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구 국가들의 집행이론 검토를 통해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결과를 토 로 어떤 변수가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데 주목 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서 공통 을 가지고 있다. 넷째, 다수 사례연구로는 문명재 외(2007)의 연

구와 윤기웅･공동성(2012), 윤기웅 외(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단일사례연구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노력하 고, 어떠한 요인이 주요 요인인지를 밝히고자 노력하 다는 에서 그 

특징이 있다. 

2. 정책집행부진원인

의의 정책성패는 일반 으로 정책결정 시 수립한 정책목표를 달성하 는지 여부(정책 효과

성)로 단하지만(Bardach, 1977), 의로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 즉, 의도치 않은 부

정  결과를 가져온 경우(김도훈, 2003; 채원호･손호 , 2005), 계획된 일정에 맞춰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계획보다 증 된 경우(문명재 외, 2007), 정책 상 집단이 불응한 경우(김길수, 

1997; 2004)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일반 으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것

은 가치 이 개입되는 과정으로(정익재, 2002), 시간 에 따라 는 평가자에 따라 동일한 정책

에 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 에 입각한 

단을 피하기 해, 정책실패 는 집행실패보다는 완화된 개념인 집행부진이라는 개념을 활용

하기로 한다. 여기서 집행부진이란 “ 기 계획 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를 한다(윤기

웅･공동성, 2012: 267).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사업의 단계별(계획수립 ￫ 사 차 ￫ 재원배분 ￫ 

집행)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8) 첫째, 기 사업 계획 에 일반 으로 “인 ･물 ･재정

 자원의 공 이 확실하다는 조건이라든지,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측이라든지, 쟁이나 

각종 재난과 같은 돌출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낙 으로 가정을 하지만, 실제 가정이 어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김형렬, 1999: 18). 즉, 막상 사업 시작 후에 사회･경제 환경 변

화로 기의 가정이 틀리게 되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기 계획 로 집

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김형렬, 1999). 

둘째, 정책목표 설정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정책결정주체와 정책집행주체 간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한 정책수단, 즉 구체 인 사업 방식 

 내용을 결정할 때 그 사업의 수요와 비용에 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정은 종종 오

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최성두, 1998; 김형렬, 1999; 문명재 외, 2007). 

셋째, 일반 으로 정부의 사업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집

행이 부진하게 된다(김형렬, 1999). 특히 재원의 부담 주체와 집행 주체가 다를 경우 는 재원

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산 배정( 는 재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의 과정이 지연

될 경우 집행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보조 사업에서 주로 나타나고(유 성･

8) 본 내용은 윤기웅･공동성(2012)과 윤기웅 외(2013)를 참조하여 정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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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2005; 윤기웅･공동성, 2012), 민간보조 사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윤기웅 

외, 2013). 

넷째, 집행의 지연을 막기 해서는 사 비가 철 히 이루어져야 하는데,9) 사 비는 크게 

집행주체의 인 ･물 ･재정  능력, 인･허가와 같은 행정 차 이행, 주민동의 확보, 사 홍보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① 정책의 성공  집행을 해서는 문성  능력/

역량을 갖춘 일선담당자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들의 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이해 계자들의 충

돌을 불러일으키는 등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성공 인 집행을 해서는 [일선 리

자]의 상능력 는 순응 확보를 한 조정 능력이 매우 시된다”(윤기웅 외, 2013: 198).10) ②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수혜자(제3자 는 정책 상 집단)의 자기부담 이 미

리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집행부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토목 는 건설사업

의 경우, 일반 으로 인･허가  부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차들을 집행과정에

서 진행할 경우 집행부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④ NIMBY(Not In My Backyard) 사업과 같은 

경우, 주민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집행하게 되면 정책 상 집단의 불응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

하게 된다. ⑤ 새로운 제도 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내용에 한 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 /개인이 사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홍보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집행부진 상이 발생할 수 있다(윤기웅 외, 2013). 

넷째, 다수의 이해 계자가 개입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 으로 계자 간 의  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할 수 있다(Pressman & Wildavsky, 1984; 최성모･송병주, 1992; 은

재호 외, 2011). 일반 으로 제3자가 집행하는 간 수행사업이 앙부처가 집행하는 직 수행사

업보다 이해 계자가 더 많이 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연유로 집행이 지연 는 부진할 가능

성이 높다(O’Toole, 2007; 윤기웅･공동성, 2012). “특히 련된 이해당사자 는 상 집단이 조

정에 순응하지 않고 항할 경우, 집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김길수, 1997; 

2004; 윤기웅 외, 2013: 198. 재인용). 

다섯째, 정책의 목표  수단을 정할 때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일선담당자와의 의사소통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선담당자가 정책 목표  수단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의도했던 로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다(Van Meter & Van Horn, 1975; 

Mazmanian & Sabatier, 1989; 김성철 외, 2006; 김미혜 외, 2009). 그 결과 원래 의도한 로 

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부 격자에게 지원하는 등 용도 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자연재해와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 집행부진 상이 발생할 수 있다(김형렬, 1999; 

윤기웅･공동성, 2012). 에서 살펴본 원인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9) ｢ 산  기 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이러한 사 비를 철 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이와 련하여 조경복 외(2012)는 정책집단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정책집행기 의 신뢰도가 무엇보

다도 요하고, 이러한 신뢰도는 결국 일선담당자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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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행실패/부진 요인

절차 요인 출처

사업계획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최성두(1998); 김형렬(1999); 문명재 외(2007)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재정계획 국고지원의 부족 김형렬(1999); 유영성･이원희(2005)

사전절차

인력 미확보

Elmore(1978); Mazmanian & Sabatier(1989); 

강제상･김종래(1996); 김순양(1999); 김형렬(1999)

모창환･조창현(2008); 감사원(2008); 

이규환･한형교(2012); 윤기웅･공동성(2013)

설비 미확보

자기부담금 미확보

주민동의 미확보

홍보부족

사전절차 미이행

집행

국고 교부 지연 유영성･이원희(2005)

이해당사자 충돌 
강제상･김종래(1996); 김길수(1997; 2004); 

김형렬(1999); 이규환･한형교(2012)

절차지연

Pressman & Wildavsky(1984); 

Frederickson & Frederickson(2007); 

문명재 외(2007); 은재호 외(2011)

용도 외 지출

Van Meter & Van Horn(1975); 

Mazmanian & Sabatier(1989); 

김성철 외(2006); 김미혜 외(2009)

비통제요인 김형렬(1999)

자료: 윤기웅･공동성(2012: 273) 수정

Ⅲ. 자료수집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집행 주체별 집행부진 실태를 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한다. 재 재정사업은 정책집행

주체  사업의 특성에 따라 SOC, 시설･장비 구매, 기타직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11) 이  SOC, 시설･장비 구매, 기타직 사업은 앙부처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유형인 반면, 나머지 사업유형의 경우 제3자(third-party)가 집행을 담당하

는 사업유형이다. 7개 유형  본 연구에서는 기타직 사업, 민간보조 사업, 지자체보조 사업만

을 분석 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우선 SOC 사업의 경우 비록 리 주체는 앙부처가 될 수 있

11)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2006: 16-18; 윤기

웅 외 2012: 101-102 재인용): SOC 사업은 “도로･항만･공항 등 토목공사  청사･학교･도서  등 건축공사” 

사업을, 시설･장비 구매 사업은 “남극쇄빙선, 슈퍼컴퓨터, 해경 경비함 등 형시설･장비 구매” 사업을, 기타

직 사업은 “정부가 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사･행사 등과 련된 사업”을, 출연･출자 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  부 없이 행해지는  이 지

출”을 하는 사업을, 융자사업은 “정부가 특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민간분야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

을 빌려주는” 사업을,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는 사업에 하여 교부하는 보조 ” 사업

을, 지자체보조 사업은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는 사업에 하여 교부하는 보조 ”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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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 토목  건축을 하는 당사자는 공기업, 민간기업 등 다양하므로 앙부처가 직  집

행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시설･장비 사업의 경우 그 수가 무 어 분석의 유용성이 떨

어진다. 셋째, 간 수행사업의 4개 유형  융자사업과 출연출자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수가 민

간보조 사업  지자체보조 사업에 비해서 어 분석의 유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행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분석 상에서 제외를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으로, 이미 언 하 듯이 민간단체  지자체가 담당하는 

사업의 경우 이  연구결과를 차용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타직 사업에 주로 을 맞춘다. 분

석과정  분석방법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부진 실태를 악하기 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평가된 약 700여개 기타직 사업의 평가보고서의 답변을 검토하

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집행부진 사업이란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 ‘사업이 계획 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3-3 질문문항에서 ‘아니요’라는 평가를 

받은 사업을 의미한다”(윤기웅 외, 2013: 200).12) 즉, 동 질문문항에 한 평가답변(“ ” 는 

“아니요”)의 빈도분석을 통해, 기타직 사업  집행부진 사업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이 의 연구결과(민간보조 사업, 지자체보조 사업)와 비교한다. 

둘째, 집행부진사업의 집행부진원인을 악하기 해 답변근거 분석을 실시한다.13) 집행부진

원인의 조작화는 의 <표 1>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인들로 정리를 하고, 이  연구에서 분류하

던 요인들로 정리가 되지 않는 원인은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무 인 용어를 

활용하여 정리한다. 일부 사업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원인들에 의해 집행이 부진하

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원인들을 각각 개별 인 원인으로 분류하 다.14) 특히 

원인을 도출하는 과정은 주 인 과정으로 자칫 주 성이 개입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이를 극

복하기 해 본 연구자가 재정사업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우선 으로 원인을 분류한 뒤, 공

동연구자  문가 1인과 함께 재검토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집행주체( 앙부처, 민간단체, 지자체)별 집행부진원인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다만, 집행주체별로 개별원인들을 직 으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기존연구의 분

류유형(사업계획, 재정계획, 사 차, 계획변경, 교부지연, 차지연, 비통제요인, 부 한 산

사용, 실  미제시, 원인 미제시)에 맞춰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집행주체 간 집행부진원

인의 차이 발생 이유에 해서 추론을 실시한다.

1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다방면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10~15

개 질문문항(평가지표)으로 구성된다. 이들 질문문항  집행실 에 한 질문문항은 ‘3-3 사업이 계획 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이고, 원칙 으로 계획 로 100%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 “아니요”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

었다. 그러나 “집행률이 80%인 경우와 50%인 경우 모두 0 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해 실무진과 

학자들 모두 지속 으로 문제제기를 하 고, 그 결과 2011년에 부분 수제를 도입하 다(윤기웅･공동성, 

2015: 614).”
13)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에는 각 질문문항에 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답변에 한 근거(원인)를 1~2장 내

외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윤기웅 외, 2013: 200).
14) 분석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가된 702개 기타직 사업  188개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1개의 원인에 의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154개이고, 2개의 원인에 의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은 34개로 나타났다. 즉, 체 집행부진원인의 개수는 222개(=154+3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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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집행주체별 집행부진 실태 분석

집행부진 실태를 분석하기 해, “재원이 계획 로 집행되었는가?” 질문문항에 한 응답결과

의 빈도를 분석하 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체 으로 살펴보면, 제2주기(2008년

-2010년)에 평가된 재정사업  집행실 이 부진한 사업의 비율은 22.7%로 제1주기(2005년-2007

년)의 29.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진 상이 제2주기에 들어서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집행주체별로 비교하면, 집행부진 사업의 수는 앙부처가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

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 사업  부진사업의 비율을 살펴볼 경우, 민간단체(기업)의 정책

집행부진 사업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부진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수행방식(직  vs 간 )에 따라 집행부진 상의 발생 빈도가 달라진

다기보다는 가 집행하는지에 따라 집행부진 상의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집행주체별 집행부진 실태 분석

집행주체
년도 중앙부처 민간단체(기업) 지방자치단체 전체

2005

예 84 (62.2%) 92 (78.6%) 53 (52.0%) 229 (64.7%)

아니요 51 (37.8%) 25 (21.4%) 49 (48.0%) 125 (35.3%)

소계 135 (100.0%) 117 (100.0%) 102 (100.0%) 354 (100.0%)

2006 

예 138 (78.0%) 108 (78.3%) 53 (57.6%) 299 (73.5%)

아니요 39 (22.0%) 30 (21.7%) 39 (42.4%) 108 (26.5%)

소계 177 (100.0%) 138 (100.0%) 92 (100.0%) 407 (100.0%)

2007 

예 135 (73.4%) 93 (77.5%) 64 (69.6%) 292 (73.7%)

아니요 49 (26.6%) 27 (22.5%) 28 (30.4%) 104 (26.3%)

소계 184 (100.0%) 120 (100.0%) 92 (100.0%) 396 (100.0%)

1주기

예 357 (72.0%) 293 (78.1%) 170 (59.4%) 820 (70.9%)

아니요 139 (28.0%) 82 (21.9%) 116 (40.6%) 337 (29.1%)

소계 496 (100.0%) 375 (100.0%) 286 (100.0%) 1157 (100.0%)

2008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 미공시

2009 

예 64 (72.7%) 54 (88.5%) 33 (63.5%) 151 (75.1%)

아니요 24 (27.3%) 7 (11.5%) 19 (36.5%) 50 (24.9%)

소계 88 (100.0%) 61 (100.0%) 52 (100.0%) 201 (100.0%)

2010

예 92 (78.0%) 59 (88.1%) 28 (68.3%) 179 (79.2%)

아니요 26 (22.0%) 8 (11.9%) 13 (31.7%) 47 (20.8%)

소계 118 (100.0%) 67 (100.0%) 41 (100.0%) 226 (100.0%)

2주기

예 156 (75.7%) 113 (88.3%) 61 (65.6%) 330 (77.3%)

아니요 50 (24.3%) 15 (11.7%) 32 (34.4%) 97 (22.7%)

소계 206 (100.0% 128 (100.0%) 93 (100.0%) 427 (100.0%)

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윤기웅･공동성(2012)를, 민간단체(기업)의 경우 윤기웅 외(2013)를 참조하였다.

자료: 각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고서(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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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분석

1) 집행부진원인의 개념 정의

앙부처가 직  사업을 집행하는 기타직 사업  집행부진사업은 체 702개 사업  188

개 사업으로 약 26.8%이다.15)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원인을 정리한 결과 다음 <표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총 22개 세부원인으로 정리되었다. 22개 원인들  다수는 이  연구에서 조작

화한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일부원인들만이 수정되었다.16) 각 세부원인별 조작  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원인 정리

단계 원인 유형 집행부진원인

계획

사업계획
①수요예측의 부정확성, ②비용산정의 부정확성,

③비용지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사전절차
①자기부담금 미확보, ②부지 미확보, ③홍보부족, 

④인･허가 및 기타절차 미이행

집행

계획변경 ①중앙부처의 계획변경, ②관련기관의 계획변경

교부지연 ①예산배정 지연

절차지연
①관련기관 간 조정, ②추진절차기간 과다 소요, 

③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비통제요인

①제도요인(법률･정부시책 변화, 조직개편, 입법 지연 등), ②외교관계 

및 타국가 사정, ③수혜자의 중도 탈락, 

④기상조건, ⑤국제경제여건, ⑥기타(신종플루 등)

부적절한 예산사용 ①용도 외 지출

평가
실적 미제시 ①집행실적 미제시

원인 미제시 ①집행부진원인 미제시

주: 윤기웅 외(2013: 203)를 참조하여 기타직접사업에 적합한 용어로 재정리함 

(1) 계획 단계의 문제

기타직 사업의 계획단계 문제는 크게 사업계획의 문제와 사 차의 문제로 구분이 되었다. 

사업계획의 문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수요 는 소요비용을 정확히 측하지 못한 결과 

사업을 계획 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윤기웅 외, 2013: 280), 크게 수요 측의 부

정확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비용지출시기 측의 부정확성 등 세 가지 세부원인으로 분류할 

15) 행정안 부의 ‘지방행정연수원 운 ’ 사업(2010년 평가)의 경우 집행은 계획 로 이루어졌지만 감사원 감사 

 국회 행안 를 통한 회계처리상 문제 이 지 됨에 따라 본 평가지침상 “아니오”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집행부진원인 분석 시 제외를 하 고, 그 결과 분석 상 사업은 188개이다.
16) 수정된 원인으로는 련기 의 계획변경, 산배정지연, 제도요인 등이 있다. 기타직 사업은 지자체나 민간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련기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 고, 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교부지연이라는 용어가 하지 않아 산배정지연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한 기존의 제도변경이라는 

신 좀 더 포 인 제도요인이라는 용어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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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각 원인별 개념  사례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① 수요 측의 부정확성이란 “사업계

획 당시 측한 수요에 비해 [수혜기 /개인]의 신청이 조해서 산이 미집행되는 경우를 의

미”하고(윤기웅 외, 2013: 204), 사례로는 2007년에 평가된 노동부의 ‘민간기  취업지원 기능 

확충’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건설근로

자에 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탁하여 공공 고용서비스와의 보완･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의 고용안정  취업 진 도모”를 하는 사업인데(기획재정부-노동부, 2007: 505), 세부 사업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기 이 어 산집행이 부진하 다. ②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이란 “사업을 운 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측하지 못해서 산의 

과부족 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경우를 의미”하고(윤기웅 외, 2013: 204), 사

례로는 정보통신부의 ‘우편집배 탁’사업(2006년 평가)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 국 집배 서

의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집배업무 수행을 통한 국민 보편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한 사업인데(기획재정부-정보통신부, 2006: 578), 탁집배원이 근무일

수, 시간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정된 산을 100% 집행하지 못하 다. ③ 비용

지출시기 측의 부정확성은 “당해 연도에 지출될 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산에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 외, 2013: 204). 사례로는 2007년에 

평가된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국내 생물자원 조사  고유종 

발굴, 주요 생물자원 유 자분석 등 생물자원보  종합 책 추진  국립생물자원  개 에 따

른 청사 유지 리, 생물자원의 체계  수집･보   연구･ 리, 생태계 변화에 한 기 자료 확

보 등으로 국가생물자원을 보 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삶의 질 제고”를 목 으로 한 사업이

다(기획재정부-환경부, 2007: 465). 그런데 연구조사를 하는 기간이 장기간으로 당해 연도에 종

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액(20.5억 원)이 발생하 다. 

사 차는 사업을 성공 으로 집행하기 해서 산배정 에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업무를 

의미하고, 기타직 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자기부담  미확보, 부지 미확보, 홍보부족, 인･허가 

 기타 차 미이행 등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집행부진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① 자기부담  미확보는 “ 앙부처의 재원에 응하는 자기부담 을 

[ 련기 ]이 확보하지 못한 결과,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 외, 2013: 

204). 그 사례로는 2005년에 평가된 환경부의 ‘유해폐기물처리  집행’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방치된 폐기물의 정처리  방치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을 통해 2차 

환경오염방지와 환경 해 폐기물 처리로 민원해소라는 … 목 을” 가진 사업인데(기획재정부-환

경부, 2005: 37),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집행 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 집행에 따른 

추후 구상권 확보문제 [ 때문에] 소극 [으로] 처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 다(기획재정부-환

경부, 2005: 39). ② 부지 미확보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사 에] 확보하지 [못함

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공동성, 2012: 281). 사례로는 건설교통부의 

‘항행안 시설’ 사업(2007년 평가)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 국 공항  항공로상의 항행안

시설의 확충  화로 항공운항의 안 성･경제성  정시성 제고로 항공안 운항 확보”를 목

으로 한 사업인데(기획재정부-건설교통부, 2007: 428), 토지매입비 의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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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홍보부족이란 “ 앙부처가 사 에 홍보를 히 하지 않아 [정책 상 집단의 사업신

청이 부족하거나 늦어짐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 외, 2013: 

205). 그 사례로는 2005년에 평가된 노동부의 ‘ 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장려 ’ 사업을 들 수 있

다. 동 사업은 “통상 인 노동시장의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40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 진

을 하여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 연계한 지원”을 목 으로 한 사업인데 사업주가 동 제도에 

한 이해가 부족해서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으므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17) ④ 인･허가 

 기타 차 미이행은 “인･허가를 비롯한 다양한 기타 차를 사 에 수행하지 않아 집행이 부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윤기웅 외, 2013: 205), 그 사례로는 2005년에 평가된 국방부의 ‘

비군훈련장 운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비군 교육 훈련을 해 필요한 훈련장을 확보

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  103여단 안보교육 의 경우 구청 승인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하 다.

(2) 집행단계의 문제 

집행단계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크게 계획변경, 교

부지연, 차지연, 비통제요인, 부 한 산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변경이란 “사업을 

집행하는 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윤기웅 외, 2013: 205), 변경주체에 따라 사업 담당 앙부처(second-parties)의 계획변경과 련

기 ( 는 제3자(third-parties))의 계획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앙부처의 계획변경으로 인

해 집행이 부진한 사례는 법무부의 ‘보호 찰소신설’사업(2006년 평가)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 국조직 형태의 보호 찰(지)소를 지역 간 정･분산 배치하여 증가하는 업무량에 능동 으로 

처하고 사회내처우 상자에 한 충실한 법집행 실시”를 목 으로 하는 사업이다(기획재정부

-법무부, 2006: 148). 그런데 년 에는 서울동부지소와 남해남지소를 신설하기로 계획하 으

나, 사건수요를 감안해서 서울지역 지소의 신설이 시 하다고 단하여 서울동부지소와 서울북

부지소를 신설함으로써 집행이 부진하 다. ② 련기 의 계획변경 사례로는 2007년에 평가된 

문화재청의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운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문화재 보존을 한 과학

 보존･복원･진단･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 문화유산의 체계 ･종합  보존에 기여”하

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이다(기획재정부-문화재청, 2007: 135). 그런데 계기 의 총사업비 

재조정 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일부 산이 이월됨으로써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다. 

교부지연은 기획재정부 는 앙부처의 산배정( 는 재배정)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부진하

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 원인으로 인한 집행부진사례는 2006년에 평가된 교육인 자원부의 

‘교육 학 육성’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우수교사를 양성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목

을 가진 사업으로 12개교(교   교원 )를 상으로 교사교육센터 건립, 교사 교육 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정보화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경우 2003년~2004년도에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어 산배정이 늦어져서 산이월이 발생해서 집행이 부진하 다.

차지연은 “ 련기  는 련 당사자 간 다양한 조정  복잡한 행정 차로 인해 집행이 

17) 물론 자율평가보고서 상에서는 홍보효과가 진 으로 나타난다고 하 으나, 이 에 이미 극 인 홍보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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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윤기웅･공동성, 2012: 282), 세부원인으로는 련기  간 조정, 추

진 차기간 과다소요, 이해 계자들의 충돌 등이 있다. ① 련기  간 조정은 “ 련기   당

사자 간의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는 련기

 간 조를 하지 않아 산이 낭비된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공동성, 2012: 282). 사례로는 

2006년에 평가된 환경부의 ‘산업폐수 완충 류시설’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낙동강수계에

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출수  기우수 등을 일정기간 류하여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 장치(완충 류시설)”를 마련하는 사업이다(기획재정부-환경부, 2006: 102). 

그런데 하천 용허가, 도로굴착 의 등과 같은 계기  간 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집행이 부

진하게 되었다. ② 추진 차기간 과다소요는 “ 련기 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 차의 이행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윤기웅･공동성, 2012: 

283), 그 사례로는 2009년에 평가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어 어항 기반조성’ 사업을 들 수 있

다. 동 사업은 “어항을 …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제공, 해양 , 유통 등 복합 인 기능을 수

행하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2009: 319). 그런데 “공

사계약 추진을 한 설계서 작성, 입찰공고 등 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2~3개월)”됨으로 인해 집

행이 부진하게 되었다(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2009: 328). ③ 이해 계자들의 충돌이란 “사

업과 련된 개인 는 집단들이 사업에 하여 항 는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집행이 지연되

는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 외, 2013: 207). 그 사례로는 2007년에 평가된 방송 원회의 ‘시청

자복지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해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건립  운 하는 사업인데, 주센터의 경우 화물연 업으로 인해 공

기가 연장되어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다.

비통제요인은 집행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우발 인 외부변수에 의해서 집행이 지

연된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 외, 2013: 207). 세부원인으로는 제도요인(법률･정부시책의 변화, 

조직개편, 입법 지연 등), 외교 계  타국가 사정, 수혜자의 도 탈락, 기상조건, 국제경제여

건, 기타요인 등이 있다. 이들 요인  표 으로 수혜자의 도 탈락 사례로는 2005년에 평가

된 노동부의 ‘실업자재취직훈련’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을 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창업 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기획재정부-노동부, 2005: 67). 그런데 훈련생들이 직

업훈련 종료 에 조기취업하거나 도에 탈락하게 됨으로써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다.

부 한 산사용에는 용도 외 지출과 부 격자에 한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윤기웅･공동

성, 2012), 기타직 사업에서는 부 격자에 한 지출 사례만이 존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례는 2005년에 평가된 노동부의 ‘근로자 장학사업’으로, 동 사업은 “ 소득근로자를 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이 많거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근로자가 학비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밝 져 지원을 지

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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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단계의 문제

평가단계의 문제란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평가보고서 작성을 소홀히 해서 

집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윤기웅･공동성, 2012: 284). 즉, 실제 산 집행률

(%)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집행이 100% 되지 않은 원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2)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원인 분석

에서 정리된 22개 집행부진원인별 발생빈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분류에 따라 살

펴볼 때 기타직 사업은 주로 집행단계보다는 계획단계의 문제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계획단계 내에서도 사 차의 미비보다는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집행부

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원인  특히 발생빈도(10% 이상)가 높

은 것들을 살펴보면, 비용지출시기 측의 부정확성(35개, 18.6%)이 가장 발생빈도가 많았고, 비

용 산정의 부정확성(28개, 14.9%), 앙부처의 계획변경(24개, 12.8%), 수요 측의 부정확성(20

개, 10.6%), 추진 차기간 과다소요(20개, 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분석

단계 원인 유형 집행부진 원인(세부원인) 사업의 수 소계

계획

사업계획

①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20 (10.6%)

②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28 (14.9%)

③ 비용지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35 (18.6%) 83 (44.1%)

사전절차

① 자기부담금 미확보 1 (0.5%)

② 부지 미확보 4 (2.1%)

③ 홍보부족 3 (1.6%)

④ 인･허가 및 기타절차 미이행 1 (0.5%) 9 (4.8%)

집행

계획변경
① 중앙부처의 계획변경 24 (12.8%)

② 관련기관의 계획변경 10 (5.3%) 34 (18.1%)

교부지연 ① 예산배정 지연 1 (0.5%) 1 (0.5%)

절차지연

① 관련기관 간 조정 7 (3.7%)

② 추진절차기간 과다 소요 20 (10.6%)

③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6 (3.2%) 33 (17.6%)

비통제요인 

① 제도요인(법률･정부시책 변화, 조직개편, 입법 지연 등) 6 (3.2%)

② 외교관계 및 타국가 사정 7 (3.7%)

③ 수혜자의 중도탈락 6 (3.2%)

④ 기상조건 3 (1.6%)

⑤ 국제경제여건 5 (2.7%)

⑥ 기타(신종플루의 발생 등) 3 (1.6%) 30 (16.0%)

부적절한 

예산사용
① 용도 외 지출 1 (0.5%) 1 (0.5%)

평가
실적 미제시 ① 집행실적 미제시 5 (2.7%) 5 (2.7%)

원인 미제시 ① 집행부진 원인 미제시 26 (13.8%) 26 (13.8%)

집행부진 사업 188 (100%)

자료: 각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고서(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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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주체별 비교 분석18)

집행주체별 집행부진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주체에 따

라 두드러진 집행부진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앙부처가 직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사업의 수가 압도 으로 많은 반면, 지방자

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이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경우가 

상 으로 다. 한편, 앙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 차 미비, 재정계획의 부정확성, 

교부지연 문제가 다른 집행주체와 비교할 때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앙부

처가 집행을 담당하는 기타직 사업과 제3자가 담당하는 사업(지자체보조 사업  민간보조 사

업) 간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유형은 사업계획의 부정확성, 사 차 미비, 재정계획의 부정확성, 

교부지연 문제 등 5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한 좀 더 추가 인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집행주체별 집행부진 원인 비교

단계 원인 유형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1) 민간단체(기업)2)

계획

사업계획의 부정확성 83 (44.1%) 12 (8.1%) 25 (27.2%)

재정계획의 부정확성 0 (0.0%) 4 (2.7%) 0 (0.0%)

사전절차 미비 9 (4.8%) 80 (54.1%) 16 (17.4%)

집행

계획변경 34 (18.1%) 15 (10.1%) 17 (18.5%)

교부지연 1 (0.5%) 14 (9.5%) 5 (5.4%)

절차지연 33 (17.6%) 56 (37.8%) 7 (7.6%)

비통제요인 30 (16.0%) 9 (6.1%) 25 (27.2%)

부적절한 예산사용 1 (0.5%) 3 (2.0%) 4 (4.3%)

평가
실적 미제시 5 (2.7%) 3 (2.0%) 5 (5.4%)

원인 미제시 26 (13.8%) 14 (9.5%) 17 (18.5%)

집행부진 사업 수 188 (100.0%) 148 (100.0%) 923) (100.0%)

주1: 지자체보조 사업의 경우 윤기웅･공동성(2012: 285)의 분석결과를 수정하였음. 지자체보조 사업에 대한 논문의 경

우 세부원인별로 빈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미 언급하였듯이, 세부원인들은 집행주체에 따라 용어가 상이한 것이 있

으므로 비교를 위해서 원인유형별로 빈도를 합산하였음. 

주2: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윤기웅 외(2013)의 분석결과를 참조하였음. 

주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묻는 평가질문문항에서 ‘아니요’를 받은 사업의 수는 97개이지만, 이 중 5개 사

업은 평가결과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 각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보고서(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1)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상이 앙부처가 직  수행하는 기타직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타직 사업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타직 사업에는 “서비

18) 앙부처가 직  수행하는 기타직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자체보조 사업, 민간단체(기업)가 

수행하는 민간보조 사업의 집행부진원인에 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연구결과(윤기웅･공동성, 2012; 윤기웅 

외, 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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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제공사업(운 면허시험장, 국립 상간행물제작소, 국립의료원 등 책특회계사업, 직업안정센터 

운  등), 조사사업(지가조사, 농산물안 성조사, 통계조사 등), 정부행사, 교육훈련, 정책홍보” 

등이 포함된다(기획 산처, 2006: 17). 우선 연구･조사 용역 사업의 경우 비용지출시기 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상이 종종 발생한다. 연구･조사 용역사업은 계약 체결 시 경쟁 입

찰을 하게 되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경우, 는 용역기간이 장기간( 게

는 6개월에서 많게는 수십 개월까지)인 경우에 회계연도 내 산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된

다. 그리고 정부 내부(공무원) 는 외부(실직자 등) 교육훈련사업도 기타직 사업에 포함되는데, 

동 사업은 종종 실제 훈련수요를 정확히 측하기 어려워 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재정계획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앙부처가 직  수행하는 사업이 산이 불충분하게 지원되어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재정계획

의 부정확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집행주체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기획재정부

와 산을 상하는 담당자들은 주로 앙부처의 공무원들이고, 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제3자가 

집행하는 간 수행사업보다는 본인들이 직  수행하는 사업의 산을 우선 으로 확보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삭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앙부처가 직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산규모에 맞춰 사업계획

을 수정하기가 용이하지만, 제3자가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아 집행

이 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 리에 한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단될 때 지자체 의사와 상 없이 국고보조  사업이 

결정되고 불충분하게 국고 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의무 으로 그 사업을 집행[해야 

하므로]”(윤기웅 외, 2013: 202), 재정계획의 부정확성 문제로 종종 집행이 부진하게 된다. 

3) 사 차 미비로 인한 집행부진

앙부처가 집행하는 사업  사 차 미비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은 이유는 

세부원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기존연구(윤기웅･공동성, 2012; 윤기웅 외, 2013)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차는 집행계획  설계 미비, 자기부담  미확보, 부지 미확보, 인･허가 등 

기타 행정 차 미이행, 홍보부족, 주민동의 미확보 등이다. 각각 세부원인들에 해 살펴보면, 첫째, 

자기부담  미확보 부분의 경우 앙부처와 제3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할 때 나타나는 원인인데, 

부분의 기타직 사업은 100% 앙부처의 재원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의 구조상 동 문제

가 발생할 수가 없다. 둘째, 설계 미비, 부지 미확보, 인･허가 등 기타 행정 차 미이행의 경우 

주로 건축  토목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기타직 사업은 주로 서비스 제공, 

조사사업, 정부행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건축  토목사업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주민동의 미확보의 경우 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불편이 야기되는 

사업”인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은 기타직 사업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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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교부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상이 기타직 사업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산배정과

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앙부처가 직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앙부처

로 산배정만 히 이루어지면 되지만, 제3자가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앙

부처로, 다시 앙부처에서 제3자로 산배정  재배정의 모든 과정이 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재원의 배정  재배정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정 차는 더욱 더 복잡해지

고 그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게 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앙부처가 결정을 하고 직  집행을 담당하는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3자가 집행하는 지자체보조 사업  민간보조 사업을 분석한 기

존 연구결과와 비교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부진 

사업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고, 앙부처, 민간단체(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집행부진원인들  부분은 앙부처가 직  사업을 집행하는 기타직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부진 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용지출시기 측의 부정확

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앙부처의 계획변경, 수요 측의 부정확성, 추진 차기간 과다 소요 

등이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행주체에 따라 집

행부진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앙부처가 운 하는 기타직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부정

확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 차 미비가, 민간단체(기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부정

확성  비통제요인이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핵심(critical)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내포하는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이 

야기될 확률이 다르고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추후 정책 는 사업을 설계 

시 이를 고려한 정책집행도구의 선택이 요구된다. Frederickson & Frederickson(2006)에 따르면, 

제3자가 집행하게 될 경우 산의 배정  사업의 집행 결정 과정이 더욱 더 복잡해져서 집행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집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부효과

의 범 가 넓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앙부처가 담당해서 집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Pressman과 Wildavsky(1973)가 수많은 분  의사결정 이 집

행의 실패를 야기한다고 지 하 듯이, 되도록 의사결정 의 수를 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세부원인들  ‘추진 차기간 과다 소요’를 제

외한 나머지 원인들은 사업계획과 련된 것이므로, 기타직 사업의 집행부진은 기 사업계획

의 부 한 수립이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직 사업의 경우 기 사업계

획 수립 시 수요 측, 비용 산정, 비용지출시기 등을 가능한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로 연구･조사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에 지출될 비용과 다음 년도에 지출될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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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해서 자 의 배정을 좀 더 효율 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진 상이 지속

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사업에서 재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는 에서 집행부진에 

한 체계 인 리가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집행부진원인 

개념을 정립하고, 각 원인들에 한 응방안 등을 매뉴얼화해서 최 한 집행부진 상을 막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행주체와 사업방식( 는 정책도구)에 따라 그 부진원인이 달라진다

는 을 감안할 때, 각 집행주체별 는 사업방식별 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함의와는 별개로 기존의 설문지 분석 는 단일 사례분석 방식을 뛰

어넘어 다수 사례분석을 하 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실태  집

행부진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밝혔다는 에서 이론 인 함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극

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집행주체별 집행부진 실태  원인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쳤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산규모, 과정 등을 고려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 개 사업유형 간의 집행

부진 실태  원인의 차이는 집행주체가 구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여

러 가지 사업의 특성에 의해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이를 좀 더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해 시간  범 를 과거 6년간(2005

년~2010년)으로 제한을 하 는데,19) 추후에는 시간  범 를 더욱 더 확 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시간  범 의 확 는 사례의 수를 증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서 좀 더 일반화

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집행부진원인들의 경우 실무에서 활용하는 

용어를 기 로 개념정의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만을 활용하여 원인을 추론하 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집행이 부진하

던 사업의 사업집행담당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자료를 토 로 한 통계 인 분석이 

요구된다. 즉, 실제 어떤 원인들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게 되는 것인지,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

진 상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들이 개선되어야 계속되는 집행부진 상

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한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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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 Second Parties VS. Third Parties

Yoon, Kiwoong

Kim, Byungkyu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of other direct programs in which support 

and services are provided primarily by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by analyzing the Korea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K-PART) annual reports. The implementation of gra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used as a comparison measure. The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are grouped by three categories: 1) planning stage (poor program design, insufficient 

funding, and poor preparation), 2) implementation stage (change of program design, late budget 

allocation, time-consuming procedures, budget misuse, and external factors), and 3) evaluation stage 

(results not demonstrated, etc.). Among the above factors, poor program design is the most critical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other direct progra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st 

problems that have caused poor implementation of other direct programs can be significantly alleviated 

in the planning stage. In addition, poor preparation factors are critical in the case of gra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but are not a critical factors in the case of other 

direct programs.

Key words: program implementation, other direct programs, poor implementation 




